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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이하 “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는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530 조의 12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이하에서 정의됨)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주식회사 삼일산업(가칭, 이하 “삼일산업” 또는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로 상호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 1 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의 목적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석산사업부문(석산개발,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의미하여,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2) 분할을 통하여 사업부문별로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사업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시장환경 및 제도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증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한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530 조의 12 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여,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주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 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 2022 년 4 월 1 일 (0 시)로 한다. 다만, 분할존속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 2 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 530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530 조의 9 제 1 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  

존속회사 
㈜ 삼일씨엔에스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유가증권 

상장법인 

분할  

신설회사 
㈜ 삼일산업 석산사업부문 비상장법인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공통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 배분하고,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7)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며,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이외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분할 관련 이사회결의일   2022 년 02 월 14 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21 년 12 월 31 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2022 년 03 월 14 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 년 03 월 29 일 

분할기일  2022 년 04 월 01 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2 년 04 월 04 일 

분할등기일  2022 년 04 월 04 일 

(주 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이나 분할회사의 사정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주 2) 분할보고총회 및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 3)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 4)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제 2 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방법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 주식회사 삼일산업 

영문명 : Samil Industry CO., LTD. 

목적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충청북도 청주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매일신문에 게재한다. 

 

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 주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구  분 내  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 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존속회사에 100% 

배정하고,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자본금  1,000,000,000 원 

준비금 9,423,312,866 원 

(주 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 2) 준비금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ㆍ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전대상자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2) 이전대상재산은 분할회사의 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까지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3) 분할기일 전까지의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가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 3]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6) 분할 전ㆍ후 요약 재무구조 (2021 년 12 월 31 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Ⅰ. 유동자산 127,825,321,213 123,471,296,182 4,354,025,031 

Ⅱ. 비유동자산 218,203,952,672 221,721,597,903 6,905,667,635 

자 산 총 계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Ⅰ. 유동부채 52,295,154,889 52,192,107,154 103,047,735 

Ⅱ. 비유동부채 19,090,711,780 18,357,379,715 733,332,065 

부 채 총 계 71,385,866,669 70,549,486,869 836,379,800 

Ⅰ. 납입자본 12,731,947,000 12,731,947,000 1,000,000,000 

Ⅱ. 이익잉여금 187,793,239,575 187,793,239,575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74,118,220,641 74,118,220,641 9,423,312,866 

자 본 총 계 274,643,407,216 274,643,407,216 10,423,312,86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주 1) 상기 금액은 2021 년 12 월 31 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2 년 4 월 1 일(0 시)로 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사내이사(대표이사) 장수현 1969.09.24 삼일씨엔에스 충주석산사업소장 

기타비상무이사 강흥구 1966.04.20 삼일씨엔에스 경영관리본부장 

기타비상무이사 장기철 1969.01.28 삼일씨엔에스 상무 

감사 정진호 1968.02.03 삼일씨엔에스 경영기획담당 

(주 1)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정관과 같으며,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 3 조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아니한다.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제 2 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및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준용한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2022 년 3 월 29 일에 개최될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1)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2)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3) 그 동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4)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⑨ 분할계획서의 각 별첨 기재사항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 회사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4. 회사 간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이행한다. 

 

 

 

 

 

 

 

 

 

 

2022 년 2 월 14 일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용근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2021-12-31 분할존속 분할신설 

자산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유동자산 127,825,321,213 123,471,296,182 4,354,025,031 

  현금및현금성자산 16,574,590,491 13,573,476,418 3,001,114,07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4,762,909,214 44,647,324,514 115,584,700 

  기타금융자산 12,369,895,390 12,369,895,390 - 

  재고자산 44,779,948,195 44,305,133,201 474,814,994 

  기타유동자산 9,337,977,923 8,575,466,659 762,511,264 

 비유동자산 218,203,952,672 221,721,597,903 6,905,667,635 

  기타비유동자산 714,671,600 714,671,600 - 

  기타금융자산 6,157,645,442 5,909,448,572 248,196,870 

  기타투자자산 20,000,336,867 30,423,649,733 - 

  유형자산 186,230,773,717 179,573,302,952 6,657,470,765 

  무형자산 3,751,840,750 3,751,840,750 - 

  사용권자산 1,348,684,296 1,348,684,296 - 

부채 71,385,866,669 70,549,486,869 836,379,800 

 유동부채 52,295,154,889 52,192,107,154 103,047,73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2,067,816,438 41,986,774,166 81,042,272 

   단기차입금 500,000,000 500,000,000 - 

   계약부채 7,550,874,939 7,550,874,939 - 

   기타금융부채 464,163 464,163 - 

   충당부채 1,005,703,463 983,698,000 22,005,463 

   미지급법인세 641,698,486 641,698,486 - 

   금융리스부채 528,597,400 528,597,400 - 

 비유동부채 19,090,711,780 18,357,379,715 733,332,065 

  기타채무 759,988,902 738,350,702 21,638,200 

  장기차입금 10,000,000,000 10,000,000,000 - 

  순확정급여채무 (203,279,448) (195,382,612) (7,896,836) 

  충당부채 549,594,675 - 549,594,675 

  이연법인세부채 7,117,331,673 6,947,335,647 169,996,026 

  금융리스부채 867,075,978 867,075,978 - 

자본 274,643,407,216 274,643,407,216 10,423,312,866 

 자본금 12,731,947,000 12,731,947,000 1,000,000,000 

 자본잉여금 80,568,968,601 80,568,968,601 9,423,312,866 

 자본조정 (6,450,747,960) (6,450,747,960) - 

 이익잉여금 187,793,239,575 187,793,239,575 - 

부채 및 자본 346,029,273,885 345,192,894,085 11,259,692,666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구분  계정과목   분할신설회사  

유동자산 

 계 4,354,025,031  

  현금및현금성자산 3,001,114,07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5,584,700  

  재고자산 474,814,994  

  기타유동자산 762,511,264  

 비유동자산 

 계 6,905,667,635  

  유형자산 6,657,470,765  

  장기대여금 248,196,870  

유동부채 

 계 103,047,73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1,042,272  

   복구충당부채(유동) 22,005,463  

비유동부채 

 계 733,332,065  

  기타채무 21,638,200  

  순확정급여채무 (7,896,836) 

  이연법인세부채 169,996,026  

  복구충당부채(비유동) 549,594,675  

 

 

 

 

 

 

 

 

 

 

 

 

 

 



[별첨 3] 승계대상 부동산목록 

순번 구분 지번 면적(㎡) 비고 

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1 658   

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44 51,570   

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8 334,903   

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4 9,917   

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5 11,107   

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43-2 109,091   

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8 4,426   

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5-2 53   

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9-1 787   

1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6 109   

1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7 668   

1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2 215   

1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276-1 1,138   

1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3 1,471   

1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4 142   

1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5-1 96   

1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6-1 261   

1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6-2 374   

1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7 893   

2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3-1 71,284   

2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52-1 111,868   

22 토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 157 10,711   

23 토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 160 63,471   

2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4 1,901   

2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5 155   

2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1 1,805   

2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49-2 1,180   

2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2-1 268   

2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2-2 317   

3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9-3 2,757   

3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8 691   

3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277-2 159   

33 토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 23 23,802   



3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7-1 1,183   

3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2 413   

3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3 1,190   

3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7 452   

3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7-1 173   

3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482-1 1,347   

4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484 1,864   

4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2 1,263   

4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 48 34,919   

4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1 8,141   

4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4 545   

45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5 985   

46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3 868   

47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4 953   

48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9 3,445   

49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18 380   

50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6 1,018   

51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27 1,250   

52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06 1,878   

53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0 545   

54 토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533 714   

55 건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쇠실로 595-46 379   

 

 

  



[별첨 4] 분할신설회사 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삼일산업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amil Industry CO., LTD.라 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산 개발업 및 판매업 

2. 토목 및 건축공사업 

3. 석산개발 

4. 골재 채취업 

5. 골재 판매업 

6. 부동산 개발업 

7. 부동산 임대업 

8. 건설기자재 제조업 

9.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10.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업 

11. 시설물 유지 관리업 

12. 기타 전기 사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1.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충청북도 청주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충청매일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조의2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해당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 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15일 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회된 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

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

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②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

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

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

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

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 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0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0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6 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7 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 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 및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른 수시로 소집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조 감사의 선임 

1.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6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7 조 감사록 

1.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 연도  

이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 조 이익배당 및 분기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3월, 6월 및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2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3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을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 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분할전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의 분할로 인한 이전되는 재산, 그 

가격과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최초 사업연도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이 정관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식회사 삼일산업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쇠실로 595-46   

대표이사 장수현 


